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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전 개정 후 비 고

2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

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

종류 

가. 제공대상자

- 대외기관 보고 및 

업무협조에 관련된 기관: 국회, 

행정부처, 금융감독원 등 

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

1) 대외기관 업무 보고 등 

법령상의 의무이행

2)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

경우

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3) 식별정보 

4) 투자자정보

5) 금융거래정보 

   ※공시 기준일 현재 당사는 

제 3 자 제공, 업무위탁 등의 업무가 

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2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

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

종류 

가. 제공대상자

- 대외기관 보고 및 

업무협조에 관련된 기관: 국회, 

행정부처, 금융감독원 등 

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

1) 대외기관 업무 보고 등 

법령상의 의무이행

2)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

경우

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3) 식별정보 

4) 투자자정보

5) 금융거래정보 

   ※공시 기준일 현재 당사는 

개인신용정보 제 3 자 제공 업무, 

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업무가 

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자구수정


